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 개요

2. 대상 조건

계약종류

최초 대출 금액

결제일자

3. 공시 내용

4. 미도달 계약 명세

계약번호 고객명 주소 1차 발송일자 2차 발송일자 결과

2106-004134-4-001 김*재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7 101동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209-009337-4-001 최*윤 인천 중구 은하수로 436 645동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301-003784-4-001 이*민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65,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1908-444905-4-001 강*호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1042번길14-1, 102동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101-003648-4-001 백*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11 101동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304-002420-4-001 이*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62번길 12 303동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307-009510-4-001 신*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42-40 107동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401-001866-4-001 이*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112동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304-006079-4-001 주식회사 강***비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29번길 3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112-011203-4-001 (주)명* 강원 강릉시 용지각길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304-006079-4-001 나*복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29번길 3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2112-011203-4-001 최*일 강원 강릉시 선수촌로 79-14 105동 ***** ******************* 2025-09-22 2025-09-24 미배달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거래의 정상화를 신청하여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아 원리금을 입금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
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할부금융, 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

2025.10.17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등

분할 납부 권리 상실 및 대출잔액 일시청구, 차량(바이크) 반납

차량(바이크) 매각 후 채무조정 요청서 제출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금융리스) 자동차리스이용약관 제 21조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금융리스, 할부금융, 대출

3천만원 미만

5일

2025년 09월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미도달 계약 명세

항상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인 대출 계약에 대해『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아래 4. 계약에 해당하는 고객님의 여신(연대보증 포함)계약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
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FIDENTIAL


